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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석(이하 저자)의 논문 ‘우리 사회의 의사조

력자살 법제화(이하 논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의사조력

자살 법제화’ 의미, 생애말기 돌봄의 진정한 의미

와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에 관해 성찰할 기회

를 제공한다. 이에 논평자는 논문과 관련된 몇 가

지 의문점과 ‘우리 사회의 의사조력자살 법제화’에 

관한 단상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논문에서의 의문점

질문 1: 

‘의사조력자살’을 개별 법규로 다루어야 하는 

근거에 대한 추가 설명

의료환경이라는 구체적인 실천의 장에서 의료

인으로서 오랫동안 실제 환자를 돌본 저자에

게 ‘의사조력자살’을 개별 법규로 다루어야 한

다면, ‘연명의료중단’과 ‘의사조력자살’을 구별

하여 논의하는 것의 실질적 효과 및 필요성에 

대해 고견을 구하고자 한다.

 

논문에서 저자는 ‘조력존엄사법안’을 ‘연명의료

결정법’의 개정안이 아닌 별개의 법안으로 발의하

고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명의료결정’과 

‘의사조력자살’, 이 두 개념에 대해 죽음의 과정에

서의 행위개입 시기, 행위의도, 개입방법을 구분

함으로써 이 두 행위에 관한 윤리적 정당성을 구

분한다. 또한 ‘의사조력자살’은 ‘자살’과 구별되지

만, 자기결정권의 영역이 ‘사회적 협의 결정’에 의

해 제한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저자의 기

본 생각에 대하여, 논평자는 다소 비판적인 관점

을 가진다. 

먼저, 저자는 ‘의사조력자살’은 죽임이라는 행

위가 포함됨으로 ‘치료중지 및 거부’ 행위인 ‘연명

의료중단’과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물

론 저자의 주장은 현재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연

명의료결정시기가 ‘임종기’로 제한되어 있고, 대

상 환자 및 중단 내용 또한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

어서, 맞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향후 연명의료

결정법의 대상이 임종기에서 말기로, 대상 환자는 

식물인간/치매환자 등으로, 중단 내용은 영양공급

관중단으로 확대되어 진다면, 이는 단순한 치료중

단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치료중단행위인 안락사

로도 이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논평자

[‘우리 사회의 의사조력자살 법제화’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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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연명의료중단’과 ‘의사조력자살’ 이 두 개념이 

치료중단에 의한 죽게 내버려 둠/자연스러운 죽음

의 상태로의 진입과 죽음 즉, 행위의 소극적 및 적

극적 측면에서 차이는 있어도, 행위동기는 둘 다 

환자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행위, 환자의 자율

성에 기반한 행위,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

려로 동일하다고 본다. 따라서, 두 개념 모두 생

애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따른 (그들이 생각하

는) ‘존엄한 죽음’의 실현 방법이기에 동일한 법제 

안에서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죽을 권리’라

는 큰 틀에서 포괄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

한다. 

‘연명의료중단’과 ‘의사조력자살’을 생애말기 치

료중지라는 연속선상에서 논의하는 것이, 본 사안

와 연관된 다양한 요소들 - 생애말기 돌봄의 개인

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의사결정의 다양한 딜레

마와 영향요인, 행위자의 삶의 남은 기간에 대한 

질적, 양적 평가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고통의 속

성과 차이, 경감 가능성 등 – 을 입체적이고 포괄

적으로 다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더 나

아가 ‘자살’과 ‘의사조력자살’의 임의적 구별에 대

한 ‘애매모호성’의 문제에 관해서도 구체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가령 치매 등 참을 수 없고 회

복불가능한 만성질환자의 고통에 대한 의사조력

자살의 허용에 관한 논의들). 

생애말기 돌봄에서 의료진의 역할은 상당히 중

요하다. 특히 환자-의료진의 관계는 질병 치료를 

위한 단계부터 생애말기의 의료적 돌봄에 이르는 

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되며, 의료진의 역할

은 환자의 존엄성 인식에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임종이 의료화되고 있는 한국 상황

에서 더 이상의 의료적 처치가 불필요할 때, 생애

말기 돌봄에서 의료진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저자는 의사조력자살을 보조하는 의료행위의 정

당성 여부 논의에서 의료인의 역할을 환자와의 신

뢰 관계 속에서 파악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의

사의 법적 면책 행위를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 생

애말기 환자의 고통을 이해하고 덜어주고자 하

는 의사의 윤리적 행위를 고려한 것으로 확대하

여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논평자는 의사조력자

살에 대한 의료진의 행위정당성 논의는 생애말기 

돌봄에서의 의료진의 역할에 관한 논의의 큰 틀에

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본다.1) 이를 위해 환자가 

느끼는 육체적, 심리적, 영적 고통에 귀를 기울이

고, 고통의 복합적 원인을 파악하고, 공감하면서 

대화를 통한 신뢰와 연대감 구축하려는 생애말기 

의료진의 돌봄 방식에 대한 고민이 긴급하게 요청

된다. 

1)	 이때	의료진은	의사뿐	아니라	환자의	생애말기	돌봄에	육체적,	심리적,	영적	등	다양한	고통의	돌봄에	개입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질문 2: 

생애말기 돌봄에서 의료진의 역할에 대한 고민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각 의료기관

(1~3차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생

애말기 돌봄에서 의료진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 관계는 어떻게 

구축될 수 있을지? 현재의 보건의료체계에서 

생애말기 돌봄을 제공함에 있어 의료진으로 

어떠한 역할 고민이 있는지? 저자에게 여쭙

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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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사회 의사조력자살 법제화 논의를  

위한 제언

1)  생애말기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이해와 존엄성 

구현방식

  

최근 발의된 ‘조력존엄사법안’은 우리나라 생애

말기 환자가 죽어감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고통이 

무엇인지, 그 고통이 발생한 맥락은 무엇인지에 

관해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기보다는 ‘참을 수 없

는/감내할 수 없는 고통’, ‘무의미한 고통’의 빠른 

제거로 인간의 존엄성 존중을 구현하고자 했다[1]. 
인간은 생애말기뿐 아니라 삶 속에서도 많은 고통

을 경험한다.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도 전쟁, 대공

황, 전염병으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속에서 고

통을 장기적으로 경험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구현하기 위해 선택한 방

식은 무의미한 삶의 종식인 ‘자살’과 ‘죽음’만은 아

니었다. 인간의 생의 말기, 즉, 죽음의 과정에서 

고통이 크게 경험되는 것은 지금까지 자신의 존재

를 의미 있게 지탱해주었던 많은 것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경험하는 상실은 질병으로 인한 

건강 상실, 오랜 기간 익숙하게 수행했던 다양한 

역할의 상실, 자신이 믿던 가치와 믿음의 상실, 관

계의 상실로 인한 고립과 외로움 등과 같이 육체

적, 경제적, 관계적, 정서적 측면을 포함한다[2]. 
생애말기에서 고통이 유독 삶을 버티는 다른 요

소들보다 크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오직 고통

만을 크게 보고, 그 고통을 죽음으로 없애는 유일

한 방법으로 의사조력자살을 법제화한다면, 우리

의 생애말기 삶에서 생략되는 것은 무엇일까? 만

약 우리의 남은 삶이 1년이라고 할 때 의사조력자

살을 선택하면 우리 삶 속에서 과거의 아픔, 현재

의 상실 등과 같은 누적된 고통이 한순간에 없어

지는 것인가? 생애말기 복합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은 그들의 실

존적 고통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생애말기 삶에서 

존엄이 구현되는 방식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

어야 한다. 

우리는 생애말기 고통과 존재의 의미를 무의미

성으로 규정짓고 ‘나’의 의지에 따라 ‘의사조력자

살’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존엄을 지킬 수도 있

지만, 죽음 앞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의 생애말기 

삶을 버텨내게 하는 다양한 삶의 요소를 발견하

면서, 돌봄의 연대성 속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

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생애말기 인간의 존엄성

이 존중되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빠른 

고통의 제거’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법제

화하기보다는 생애말기 돌봄의 다른 대안들에 대

한 논의와 이에 관련된 법제화를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 

 

2)  자율의 방향: 생애말기의 인간다운 다양한 

삶의 구성요소에 대한 고려

  

현대사회의 ‘임종의 의료화’와 ‘죽음에 관한 자기

결정권 강화’ 현상 속에서 생애말기 환자의 자율성 

존중 문제는 ‘생애말기 돌봄의 방향’이라는 큰 그

림 속에서 논의되기보다는 생애말기 돌봄의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한 선택지에 불과한 ‘의사조력자

살’의 윤리적·법적 정당성 유무로 치우쳐 논의되

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명의료결정법’과 최근 발

의된 ‘조력존엄사법안’은 생애말기 인간이 자신의 

존엄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발현할지에 대한 자율

성의 방향을 ‘죽을 권리’로 비중을 두었다. ‘조절될 

수 없고’, ‘감내할 수 없는’ 생애말기 실존적 고통 

속에서 한 인간은 자율적 선택에 의해 조력존엄사

를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는 생애말기 인간이 자

신의 자율성을 구현하는 데 있어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다. 즉, 그것이 생애말기 인간의 존엄성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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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거나 자기결정권을 구현하는 전부는 아니다.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에는 삶의 의미, 

행복, 고통, 가족, 직업, 가치, 종교, 물질 등 다양

한 것들이 있다. 죽음 앞의 삶의 막바지에서도 삶

의 다양한 요소는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

만, 삶의 요소들이 질병과 상실의 경험 속에서 어

떻게 축소되거나 없어지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죽

을 권리’에 대한 법제화 논의는 그것들을 간과한

다. 생애말기 인간의 ‘존엄’을 ‘존엄사’의 논의에만 

집중될 때는 존엄을 구현하는 다양한 방향이 죽음

으로 집중되어 어떻게 ‘죽을지’의 논의로 집중될 

수밖에 없다. 

생애말기 인간은 연명의료유지를 선택할 수도 

혹은 연명의료중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 또한 어

떻게 죽을지 ‘죽을 방법’에 관하여 생각할 수도 있

지만, 지금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지에 관한 ‘살 

방법’에 관해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떤 선택

을 하든지 그 개인의 자율적 선택은 그들의 존엄

성을 구현하는 한 방식이다. 따라서, 생애말기 인

간이 자신의 자율성을 잘 구현할 수 있도록 생애

말기 다양한 돌봄의 선택지를 제공하여야 하며, 

생애말기 인간이 개인적·사회적 맥락에 따라 자

기결정권이 제한당하거나 딜레마 상황을 해결하

여야 한다[3]. 
임종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연

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사전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가족 및 

공동체 중심의 문화, 자본주의 문화 속에서의 효

율성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 오랜 병상에 대한 

돌봄 부담, 의료적 치료에 대한 경제적 비용 등에 

대한 고려는 생애말기 인간의 돌봄 및 의사결정 

이면에 작용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생애말기 돌봄의 방향을 빠른 고

통의 종식이 가능한 의사조력자살의 법제화로 혹

은 느리지만 좋은 돌봄이 수행될 수 있는 물리적, 

심리적, 경제적, 관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제

화로 결정할 수 있다.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우리

는 오랜 병상에 대한 돌봄, 홀로 고독하게 아픈 사

람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해 고

민해야 한다. 이러한 법제화의 방향은 생애말기를 

경험하는 환자,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생애말기 

의사결정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3. 나가며

  

좋은 생애말기 돌봄을 위해서는 생애말기 개별 

인간의 ‘개별성’이 존중되며, 돌봄을 위한 다양한 

자원의 확보, 창조적 돌봄의 모색 그리고 사회적 

연대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생애말기 

인간의 다양한 삶의 공간(병원, 요양원, 호스피스, 

자택 등)에서 경험하는 고통의 속성과 원인에 대

한 파악, 그리고 생애말기 돌봄 현실에서의 딜레

마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좋은 생애

말기 돌봄을 위해 개인, 공동체, 그리고 국가는 어

떻게 연대를 맺으며 돌봄 관계를 구축할지 고민해

야 한다. 

저자는 이를 좋은 생애말기 돌봄 논의 기구의 

필요성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에 의해 ‘기획된 좋은 죽음과 돌

봄’은 자칫 생애말기 돌봄의 다양성과 연대성 속에

서의 역동을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좋은 생애말기 돌봄에 관한 논의는 ‘좋은 돌봄이란 

무엇인가?’, ‘좋은 돌봄을 구성하는 요소는 무엇인

가?’, ‘누가 돌봄을 수행하는가?’, ‘좋은 돌봄을 방

해하는 요소는 무엇인가?’, ‘좋은 돌봄을 위해 개

인, 가족, 돌봄기관, 국가는 어떠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나?’ 등과 같은 구체적인 돌봄 이슈들을 생애

말기 돌봄 장소에서의 다양한 돌봄네러티브들을 

기반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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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blic debates and discussions concerning physician-assisted suicide have recently arisen in South 
Korea in response to proposals made in the National Assembly for new legislation governing this 
and other aspects of end-of-life medical care. Two contrasting positions can be discerned in these 
debates: one position views physician-assisted suicide as respecting patients’ autonomy and guaran-
teeing their right to a “death with dignity”; the other argues that physician-assisted suicide might 
be transformed into a “duty to die,” especially since dying care has not yet been well established in 
Korea. On this latter view, the expansion of hospice for end-of-life care should precede the intro-
duction of physician-assisted suicide. The present article examines these two views in detail and 
explores the state of end-of-life medical ca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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